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▢ 수정이유

○ 연수비를 갑작스럽게 대폭 인상함으로 인해 파생될 도민의 경제적, 정서

적 부담 등을 충분히 고려해 연수비 증액수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.

▢ 수정주요내용

○ 동 조례안에서 규정한 연수비 30% 인상 수준을 국립청소년수련원 4곳

의 평균 금액 수준에 맞추고, 충북도 내 다른 공립 시설들보다 다소 

낮은 수준에서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범위인 20%수준으로 하향 조

정함



구 분
숙박비
(1박)

식비
(1식)

교육비(1인) 비고

초등학생 8,000 5,000 15,000

중학생 8,500 5,500 15,500

고등학생 9,000 6,000 16,000

대학생/

일반인
10,000 6,000 17,000

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
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

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[별표] 연수비, 단순 시설사용자 사용료 중 연수비를  다음과 같이 한다.

 

 [별표]

 연수비, 단순 시설사용자 사용료 (제10조 관련)

□ 연수비(위탁 교육)

(단위 : 1인당, 원)

※ 식비의 경우 식단변경 요구 시 사용자와 별도 협의. (단순 시설사용자의 식비도 위에 준
함)

※ 19세 이하 청소년은 고등학생이하 연수비 적용.



원     안 수 정 안 

[별표]

 연수비, 단순 시설사용자 사용료 
(제10조 관련)

□ 연수비(숙박비, 식비, 시설사용‧교육비)

(단위 : 1인당, 원)

구분
숙박비
(1박)

식비
(1식)

시설사용
‧교육비
(1일)

비고

초등학생 8,500 5,500 16,000

중학생 9,000 5,800 16,200

고등학생 9,500 6,100 16,400

대학생/

일반인
10,000 7,000 19,000

부가세 
별도

 ※ 이 외 체험시설 및 서바이벌게임 이용 시 추가로 
단순 시설사용자 사용료를 적용하고, 식비의 경
우 식단변경 요구 시 사용자와 별도 협의.

 ※ 19세이하 청소년은 고등학생이하 연수비 적
용.

구 분
숙박비
(1박)

식비
(1식)

교육비
(1인)

비고

초등학생 8,000 5,000 15,000

중학생 8,500 5,500 15,500

고등학생 9,000 6,000 16,000

대학생/

일반인
10,000 6,000 17,000

[별표]

 연수비, 단순 시설사용자 사용료 
(제10조 관련)

□ 연수비(위탁 교육)

(단위 : 1인당, 원)

※ 식비의 경우 식단변경 요구 시 사용자와 별도 
협의. (단순 시설사용자의 식비도 위에 준함)

※ 19세 이하 청소년은 고등학생이하 연수비 적
용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
